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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 등에 따라 
개인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문제를 알지 못하여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해외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납세자가 국세청에 자주 문의
하는 사항과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각 투자형태별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해당 항목을 찾아보면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여러분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여 주고 아울러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2008년 8월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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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1)를 한 경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상속․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단계
해외직접투자로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특수관계자 
포함)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번 소득으로 투자하거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무
변제 시 자기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보유단계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외국법인2) 등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 등 지분취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해외개인사업체3)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와 행위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2)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3호)

3) 해외개인사업체라 함은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후술하는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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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단계
해외현지법인4)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부투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외개인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처분한 자금 또는 대부투자 자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특수관계자 등 타인에게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는 증여세(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 득 단 계 보 유 단 계 처 분 단 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사업정리)
 양도소득세(투자주식 처분) 증여(상속)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이자, 배당, 사업 사업, 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이자․배당 : 14%    또는 누진세율※
 사업 : 8%∼35%  (누진세율)

 종합소득 : 8%∼35%(누진세율) 양도소득  : 20% 또는 10%(단일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 14% : 상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4) 해외현지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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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신고의무 

취  득

단  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보  유

단  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  분

단  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에서 과세가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45조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18조의 2∼제118조의 8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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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해외직접투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예 : 이자․배당․사업소득)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국내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5백만원인 갑과 을의 국내 사업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각각 6천만원, 6백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6%(누진세율)와 8%로 다르므로 
세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5)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 + 1,200만원의 초과액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 + 4,600만원의 초과액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 + 8,800만원의 초과액의 35%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주민세 별도)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5) 종합소득세율 개정(2008.1.1 이후 적용) 



15

제1편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
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점주주(통상 25% 이상) 지분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통상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지분 양도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조세조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세조약 내용 확인 가능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각 국과의 조세조약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55조, 제118조, 제118조의2, 제118조의5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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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현지기업으로부터 이익분배 등을 받은 경우 신고 
방법 및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공제방법은 ?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 후 해외현지기업(해외현지법인 및 해외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취 시 
이자소득으로, 해외현지기업인 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
기업 관련서류(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현지기업 투자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현지국가의 세무당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같은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국가와 
소득이 발생한 소득원천지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는 방식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있으며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과 

손금산입방식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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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세액만 해당됩니다6).

따라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매출세, 가산세, 가산금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55조, 제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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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 선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7)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 = 당해 과세기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부를 항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전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 따라서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팀-991, 2007.5.23)

･ 소득세법 제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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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해외투자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8).

만일 아버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명의로 해외직접투자 형식을 이용하여 송금하고, 이 자금을 아들이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송금자금에 대하여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9).

8)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9)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31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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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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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해외현지기업10) 고유번호11)는 국세청에서 세무관리 목적으로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해외투자 신고수리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여됩니다.

고유번호는 “000-000000” 형태의 9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3자리는 국가코드
뒤 6자리 중 첫 번째는 현지기업의 인격12)

(1 : 현지법인, 5 : 해외개인사업체, 9 :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 

나머지 5자리수는 진출국의 일련번호를 의미합니다.

               0 0 0 - 0 0 0 0 0 0

           국가코드   현지기업의 인격      일련번호
            (3자리)        (1자리)           (5자리)
※ 주요 국가코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대한민국 100 싱가포르 164 프랑스 321
중  국 112 베트남 185 독  일 324
홍  콩 120 브라질 209 헝가리 329
인  도 124 캐나다 213 아일랜드 334

인도네시아 125 미  국 275 이탈리아 335
일  본 130 벨기에 306 룩셈부르크 341

말레이시아 143 체  코 310 네델란드 350
몽  골 145 덴마크 313 러시아 366
필리핀 155 영  국 316 뉴질랜드 446

10) 해외현지기업이란 ʻ현지법인ʼ, ʻ해외개인사업체ʼ, ʻ지사 또는 연락사무소ʼ를 총칭합니다.
11)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세무서장이 세무관리 목적으로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입니다. 
12) 현지기업의 인격이란  ʻ현지법인ʼ, ʻ해외개인사업ʼ, ʻ지사 또는 연락사무소ʼ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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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통하여 투자자가 신규로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국세청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도 기부여된 고유번호 및 해외현지기업 

현황의 정정이 필요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세적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해외현지

기업 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는 해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투자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한 외국환은행에 오류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으로 신고수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정확한 투자내용으로 수정하여 드립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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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청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무엇이고 언제 제출하나요 ?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하고 투자자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모두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현지기업에는 현지법인13), 개인사업체14), 연락사무소 및 해외지사15)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제출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인 거주자만 제출)

  해외지사명세서(해외에서 개인사업체, 지사,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매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시에 해외현지기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한국에 거주하는 홍길동씨가 미국에서 개인명의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인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일지매씨가 캐나다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해당 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고유번호 뒤 6자리 중 첫 번째 번호가 1 번으로 시작
14) 고유번호 뒤 6자리 중 첫 번째 번호가 5 번으로 시작
15) 고유번호 뒤 6자리 중 첫 번째 번호가 9 번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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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개인사정으로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송금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 또는 투자국가의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또는 해외지사명세서와 설립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지법인 투자신고 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설립사유서16)

  개인사업체․지사․연락사무소 투자신고 시 : 해외지사명세서, 미설립사유서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투자자 개개인의 사유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고 안내문이 계속하여 발송되는 등 투자자

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세무관서 방문, 홈택스17),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미설립사유서는 별도의 신고양식이 없으므로 설립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17) 홈택스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납부 없이 해외현지

기업 관련서류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셔야 
합니다.(홈택스 인터넷주소 : www.hometax.go.kr)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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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해외개인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나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18). 

거주자 개인이 해외에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해외개인사업체는 
해외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캐나다에서 카센타를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미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라면 해외지사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

 ※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개인사업체 또는 개인사무실을 운영할 때에는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도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고시 > 국제조세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국세청 제2008-3호)’ 

다운로드

18)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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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한 사실은 없고 주식만 취득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나요?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제출 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
이므로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주식(지분)만 취득한 해외직접투자자도 해외현지
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입니다.

    현지법인 투자 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만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체․지사․연락사무소 투자 시 : 해외지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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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현지기업에 공동투자한 경우 각각 
해외현지기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외현지기업에 공동투자한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개인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해외지사명세서)는 공동투자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투자지분이 가장 큰 거주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즉,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경우19)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 김투자씨와 이지분씨가 각각 60%(6억), 40%(4억)씩을 공동투자하여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는 김투자씨와 이지분씨 모두 제출
하여야 하고,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투자금액이 가장 큰 김투자씨만 제출하면 
되고
이지분씨는 동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9) 투자금액이 10%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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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진출국가의 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재무
제표 내용을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만 제출합니다.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사명세서의 해당란에 

재무제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는 현지화폐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원화환산 기준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에는 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원화로 환산된 금액은 반드시「원」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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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현지기업의 사업연도가 국내 과세기간과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현지기업20)의 사업연도는 국가별 회계기준 또는 사업형편상 국내 과세기간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국내 과세기간에 맞추어 가결산 하실 
필요 없이 국내 과세기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해외현지기업의 재무
제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2.31 12.31 12.31 12.31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국내 거주자 과세기간

해외현지기업 사업연도

※ 진출국가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해외현지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맞추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21)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 해외현지기업은 현지법인, 개인사업체,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총칭합니다.
21)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에는 현지기업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현지기업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08귀속 종합소득세신고기한

제출대상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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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 시 출자금액은 무엇을 
기재 하나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
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기재하는 출자금액은 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원화로 환산 시 적용환율22)은 투자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입니다. 즉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화평가손익을 반영
하지는 않습니다.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금액 기재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23)은
  대차대조표 항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며
  손익계산서 항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의 원화환산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23) 국세청고사 제2008-3호, 2008.1.31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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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제출을 위한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해외현지기업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고시 >  국제조세 > ʻ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국세청 제2008-3호)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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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과세기간 중 현지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한 경우 
신고 하여야 하나요?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현지기업이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경영상의 애로 등의 사유로 

문을 닫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잔여
재산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신고기관(외국환은행)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24).

폐업 또는 해산일까지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사본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첨부하여 폐업 또는 청산일 현재의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1～5.31)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폐업․청산을 하고도 그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안내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안내문이 
계속하여 발송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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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서식 하단의 청산(폐업)일에 

지분 양도일을 기입하고 양도가액을 회수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매년 5.1～5.31)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와 취득계약서, 

해외투자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미국에 2억원(지분 100%)을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던 중 2008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지법인 지분 전체를 3억원에 양도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주식 양도일을 기재하고 주식 양도일까지의 해외현지법인재무
상황표를 작성하여 2009년 5.1∼5.31 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주민세 별도)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예정신고하시면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조, 제118조, 제118조의2, 제118조의5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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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부동산 취득 ․ 보유 ․ 처분 시 어떠한 
세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절차> <세무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 ※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준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외국환거래은행 전 영업점)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는  외국환 
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여야 함 (신고․수리은행의 영업점)

해외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취득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취득대금 해외송금시 마다 납세증명서 
(전국세무서 발급)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영업점)

신고․수리 후 일정시점마다 사후관리 

서류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해외부동산 처분 후 3개월 

이내에「처분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해외부동산 처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달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 구체적인 은행절차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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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외부동산 취득 ․ 보유 ․ 처분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 득 단 계 보 유 단 계 처 분 단 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투자운용(임대)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
용
세
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8%∼35%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해외부동산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  득

단  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 ․ 납부

보  유

단  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  분

단  계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21.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49

22. 해외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할 
경우에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 50

23.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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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즉 국내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증여받은 자를 
기준으로 증여전 10년간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예 국내 거주자인 나바른씨가 중학생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 캐나다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하고 본인과 자녀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나바른씨와 자녀는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나바른 : 10억원 ÷ 2 - 6억원(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과세미달
자  녀 : 10억원 ÷ 2 - 1천5백만원(미성년자) = 485,000,000원

  - 자녀의 증여세 부담세액 
산출세액 : 485,000,000원 × 20%(누진세율) = 87,000,000원   
신고 ․ 납부세액 : 87,000,000 - 8,700,000(신고세액공제) = 78,300,000원 

   ※ 나바른씨와 자녀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남편(아버지)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31조, 제47조, 제53조, 제68조, 제69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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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할 
경우에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취득자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세금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사실 
없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라면 취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1～5.31 기간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에 등기부등본, 부동산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를 주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매년 발생한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는 투자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31조, 제47조, 제53조, 제68조, 제6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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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해외주택을 자신의 능력
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자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추정 제외 : 미 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 인정범위 예시

  •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 - 공과금상당액〕

  • 이자 ․ 배당 ․ 기타소득 :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 ․ 부동산소득 : 〔소득금액 - 공과금상당액〕

  • 급여소득 : 〔총급여 - 원천징수세액〕

  •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근거법령





24.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55

25. 국내 1가구1주택인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 56

26. 해외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56

27.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57

28.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 58

29.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59

30.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60

31.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신고한 임대소득은 언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61

32.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62

해외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신고

제 3 장





55

제2편  해외부동산과 세금

24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
(주택, 상가, 기타건물, 토지 등)을 취득한 후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동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기본통칙 3-3,)

: 국내 ․ 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소득에 대하여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 세액공제 방법 : 다음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산입방법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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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내 1가구1주택인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해외주택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은 월세 등을 의미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
으로 보지 않습니다25).

․ 소득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근거법령

26 해외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복식장부 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제 증빙을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208조 
근거법령

25)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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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수입금액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필요경비 :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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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남은 미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하되,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합니다. 

발생된 결손금을 공제 또는 이월시키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내에 관련사항을 신고
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장 추계신고 시는 적용받지 못함 

․ 소득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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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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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해외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아래 
산식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특례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개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① 소득금액을 장부․기장한 경우

간주임대료 =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

× 1
365

× 정기예금이자율26)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

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단,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금액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6)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2007년 상반기는 4.2%, 2007년 하반
기는 5%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07-36호, 2007.12.26)

․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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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신고한 임대소득은 언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해외발생소득 
포함)에 대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은 국내소득과 합산
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명 근거규정

복식부기
신 고 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 관련서류 등
  (예)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1)
동 별지 46호 서식 등
(예) 동 별지 53호 서식

간편장부
신 고 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동 별지 40호 서식(1)
동 별지 82호 서식
동 별지 82호 서식 부표

기준경비율
신  고  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추계소득금액계산서(신고서에 포함) 및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동 별지 40호 서식(1)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단순경비율
신  고  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동 별지 40호 서식(4)

공    통

•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첨부)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동 별지 11호 서식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참조

․ 상기 표의 근거규정 참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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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1.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참조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
  해외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고 투자운용(임대)내역 등을 

자세하게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② 부동산임대소득명세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식(별지 제40호서식(1)) 9쪽 참조
  소득구분코드는 ‘30(부동산임대소득)’으로 기재
  사업장소재지는 ‘9(국외)’로 하고 소재지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소재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기재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 US

  해외부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으며 주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를 기재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주택임대 : 701102 

  해외부동산 임대 세부내역 기재
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70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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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후 당해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

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국내에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입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따라서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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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만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 중에 확정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 ․ 고지합니다. 특히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까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5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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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부동산 양도 후 현지국가에서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또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내에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
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였다면 동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 세액공제 방법 : 다음 금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② 한도액 :  
당해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산입 방법 : 국외자산 양도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 예를 들어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15%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을 국내에 세금을 더 내면 되며, 반대로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18%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제118조의8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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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해외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므로 외화의 환산도 
그 시기에 수령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아 그날의 환율을 적용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매매기준율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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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내 2주택이상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국내에서 1가구 2주택이상 소유한 자 및 미등기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부동산(해외주택 포함)의 경우 ’07.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주택수에 관계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08.1.1.이후 양도분부터는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택과 국내주택 양도에 따른 과세 차이점(예시)

적 용 항 목 해 외 주 택 국 내 주 택

• 1가구1주택 비과세 • 적용없음 •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없음(2008.1.1. 양도분부터) • 적용(요건 충족시)
 - 2(3)주택 소유자 적용배제

• 적용세율 •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 •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
 - 2(3)주택 소유자 중과세율

• 기준시가규정 • 적용없음 • 적용(요건 충족시)

․ 소득세법 제118조의 8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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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내에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

해외부동산(해외주택 포함) 양도의 경우 국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산 종 류 보 유 기 간 적 용 세 율(’08. 1. 1. 이후 양도분)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9%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 국내에 있는 주택을 3개(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제2호의5,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118조의 5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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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외부동산을 취득금액 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국내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해외부동산의 
양도차손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의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세청 
서면4팀-962, 2005.6.16 외)
다만,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국내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규정(소득세법 제92조)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자산도 ①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②주식 또는 
출자지분(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으로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①, ②호별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위 ①, ②호별 다른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2조, 제118조의8,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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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해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동일합니다.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필 요 경 비 …… 양도비용 등 실제경비

양 도 차 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08.1.1.양도분부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부동산 등과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각각 연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자진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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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당해 자산의 매도 ․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용 증빙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해외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서식(별지 제84호
서식 부표3) 참조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내역을 작성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1) 참조
  세율구분과 자산종류 코드 등은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을 참조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서식(별지 제84호

서식) 참조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국외분 소계에 기재하여 

세액계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서류 첨부

․ 소득세법 제92조, 제118조의 2 ∼ 제118조의 8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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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외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하던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
이면 증여받은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증여자가 일정한 경우(외국에서 
그 국외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5.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서식(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참조
  ‘③소재지’의「국외재산국가명」에는 국외재산 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⑥평가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
  ‘⑦평가기준’은 ‘시가’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증여재산 내역,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평가관련서류 등 첨부
(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5.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서식(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⑨증여일’을 적고 ‘⑩종류’에는 ‘부동산’이라고 적으며, ‘⑪~⑭’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적은 내용을 옮겨 적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0조, 동법시행령 58조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법령



  

42. 해외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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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외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골프장 
회원권 등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하나요?

해외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신축 예정인 사업자로부터 동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27)를 취득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등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외 골프장이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나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단계에서는 동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은 물론 최종 취득
가액에 상당하는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특수관계자 포함)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중에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처분 시에는 처분가액과 당초 분양 및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 분양권․당첨권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178조의 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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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소득원이 없는 거주자 A(25세)가 미국에서 신축중인 건물의 상가 1개를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6억원으로 분양받고 준공 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 500만원의 임대
수입이 발생된 경우라면

   * 증여세 신고․납부 시 예상세액
과세표준 : 600,000,000 - 30,000,000(증여재산공제) = 570,000,000원
산출세액 : 570,000,000 × 30%(누진세율) = 111,000,000원 

     납부세액 : 111,000,000 - 11,100,000(신고세액공제) = 99,900,000원  
   *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 임대소득금액

임대수입 : 500만원 × 12월 = 6천만원(필요경비 3천만원으로 가정)
임대소득금액 : 60,000,000 - 30,000,000(필요경비) = 30,000,000원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 : 30,000,000원

2) 위 상가를 3년 보유 후 10억원에 처분한 경우(2008년 양도로 가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예상세액

과세표준 : 10억원 - 6억원 - 2,500,000원 = 397,500,000원
산출세액 : 397,500,000 × 36%(누진세율) = 131,400,000원
납부세액 : 131,400,000 - 13,140,000(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18,260,000원(주민세 10% 별도)
     - 양도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소득원이 없는 거주자 B(23세)가 미국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권을 2억원에 취득하여 본인이 사용한 경우(취득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세 신고․납부 시 예상세액

과세표준 : 200,000,000 - 30,000,000(증여재산공제) = 170,000,000원
산출세액 : 170,000,000 × 20%(누진세율) = 24,000,000원 
납부세액 : 24,000,000 - 2,400,000(신고세액공제) = 21,600,000원

   *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보유기간 중 시설물이용권 운용소득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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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28)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별 납세의무(직접투자의 경우)

구    분 취 득 단 계 보 유 단 계 처 분 단 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배당 주식 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14% 또는 누진세율※  20%(중소기업 10%) (단일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 14% : 상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28) 적접투자란 거주자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투자란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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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직접투자의 경우) 

취  득

단  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 ․
납부

보  유

단  계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  분

단  계

❏ 양도소득세 등 신고 ․ 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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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이용하여 국내․ 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 접

투 자

국 내 주 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벤처기업주식 포함) 소유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코스닥시장(벤처기업 포함) : 지분율 5%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과  세

비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중소기업주식 : 세율 10%
 ․ 대주주요건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 세율 20% 또는 30%

해 외 주 식
(양도소득세) 과  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 20%

(중소기업주식29)은 세율 10%)

간 접

투 자

국 내
펀 드
(배당)

국내
주식

비과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과  세 비상장기업 주식양도차익 분배금
해외
주식

비과세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09.12.31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

과  세 비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역  외
펀드30)
(배 당)

국내
주식 과  세 과세
해외
주식 과  세 과세

※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나 주식의 배당금은 과세대상임 

29)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
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30) 역외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펀드를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94조, 제118조의2, 조특법 제91조의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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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조, 제17조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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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거래해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이용
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해 국가에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부담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
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국내 거주하는 김투자씨가 국내 부자증권을 통하여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A의 주식을 1,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아 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김투자씨는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세액 : 1,000원 × 20% = 200원(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주민세 별도(납부할 세액의 10%)

․ 소득세법 제3조, 제57조, 제118조의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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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해외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
해외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 (1.1～12.31) 중 다른 해외주식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기 손해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거주자의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서면4팀-962, 2005.6.16 외)

예 국내 거주하는 이투자씨가 해외주식 A를 1,000원에 취득하여 3,000원에 양도하고, 
해외주식 B를 5,000원에 취득하여 4,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 A의 양도차익 2,000원과 해외주식 B의 양도차손 1,000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세액 : 1,000원 × 20% = 200원(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주민세 별도(납부할 세액의 10%)

․ 소득세법 제92조,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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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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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동일합니다.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필 요 경 비 …… 양도ㆍ취득 당시 소요된 실제경비

양 도 차 익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자진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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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거래내역서
해외주식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만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5.1～5.31) 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하며 특히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서식(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참조
  주식종목명란에는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
  주식종목코드란은 해외주식 발행법인 소재 국가명을 기재
  주식종류코드란 등은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의 작성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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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본책자 참고자료 중‘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서식(별지 제84호서식) 참조
  주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국외분 소계에 

기재하여 세액계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첨부

․ 소득세법 제92조,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까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5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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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예 간접투자기구(투자펀드)에 자금을 제공하고 간접투자기구가 제공받은 자금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분배
받는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간접투자기구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법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아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 설립된 펀드를 역외펀드라고 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간접투자기구(투자펀드)의 종류

  • 투자신탁 : (예 : ○○투자신탁, ○○투자신탁운용 등)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

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 투자회사 : (예 : Mutual Fund 등)

회사의 재산(투자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

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 투자전문회사 : (예 : PEF(Private Equity Fund) 등)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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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이고 신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다만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간접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다음의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그 이익은 과세대상 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소득 중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대상 소득>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②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③ 국외에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되는 주식의 매매․평가31)

  ※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은 과세대상임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펀드(역외펀드)의 경우에는 상기 ①∼③의 

거래로 인한 이익도 과세됨

개인이 투자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15.4%(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31) 2009.12.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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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주민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
과세 대상이 되므로 4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제62조 참조 

․ 소득세법 제14조, 제17조, 제62조, 제1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조특법 제91조의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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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난 
국내설립 투자펀드를 환매하는 데 왜 세금이 과세되나요?

투자펀드는 금융상품이므로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지표인 가격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펀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표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가치에서 비과세
손익을 공제한 과세대상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취득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는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비과세되므로 과표기준가격 산정시 제외됩니다.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펀드가 투자한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일치

즉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 ․ 코스닥 시장의 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의 평가․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
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평가․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주식의 평가․매매차익(차손)은 기준가격에 반영되나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표
기준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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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은 주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나 보유주식의 배당 등의 영향으로 과표기준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이 비과세
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및 매매차손이 발생하여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는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기준가격이 1,000원일 때(과표기준가격도 1,000원으로 가정) 투자펀드를 매입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기준가격 800원에 환매한 경우 
 ※ 펀드 보유주식의 배당이 100원 발생하였다고 가정
  - 투자자는 동 펀드를 1,000원에 매입하고 800원에 환매하여 2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 환매 시 과표기준가격은 1,100원이므로 차익 100원에 대하여는  세금이 원천

징수됨(주민세 포함 15.4%)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

구분 매입일 환매일 투자대상별 
손익구분 비고

기준가격 1,000 800  주식평가 △300
 배당소득   100 200원 손실

과표
기준가격 1,000 1,100  배당소득  100 배당소득 100원발생 

(15.4원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조특법 제91조의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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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2008. 1.31. 국세청고시 제2008-3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국내 거주자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 (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작성·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3. 해외지사 명세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사무소 및 해외개인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 명세서(붙임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7-9호 (2007.4.25)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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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08.1.31.개정)

①성   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거주자 과세기간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④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투자 현황(총계)                                       

⑤전기말 가동 법인수
당기 투자 변동사항 ⑧당기말 가동 법인수

  (⑤+⑥-⑦)

⑨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⑥신설 법인수 ⑦청산(폐업) 법인수

Ⅱ. 개별 해외현지법인 현황(현지법인별 각각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현지법인명     현지기업고유번호

    투자국     투자일자     .   .   .     현지납세자번호

    현지법인소재지

    업종

  (업종코드) (            )

    직원수

(본점파견직원수) (       )
    현지법인전화번호

 2.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현황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주주) 현황 (단위 : %, 원)

    현지법인 주주명(국가)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본인성명)  ( 한국 )

(      )

(      )

(      )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                                                (단위 : %, 원)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국가 &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  .  .

    .  .  .

  다. 청산(폐업) 여부                                                          (단위 : 원)

    청산(폐업)일자     청산유형     회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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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작성요령 
※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및 과세기간중 청산

(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각각「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⑨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는 붙임2「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해외현지법인수를 기재합니다. 

 2.     현지법인명과     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

름(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3.     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재

하여야 하며,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재합니다. 

 4.     직원수는 국내본점파견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기재하고, 국내본점파견직

원수는 별도로 (   )내에 기재합니다.

 5.     현지법인 주주명(국가)는 본인을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현지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에 한해 기재하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기재합니다.

 8.     ,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15.3)까지 기재합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재

합니다. 단, 본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9.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폐업)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기재하며, 투자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10.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

연도중에 결의된 본인 수취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기재합니다. 

11. 현지법인 자회사 현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12. 현지법인을 청산(폐업)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대여금회수, 현지법인폐업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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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08.1.31.개정)

①성    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거주자 과세기간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④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단위 : 원)

⑤현지법인명 ⑥현지기업고유번호

 1.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⑦적용환율 :              )

 2.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⑧적용환율 :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모기업에 대한 매출 28

 2.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기타 매출 29

 3.매출채권(기타)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모기업으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7.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대여금(기타)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9.유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 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타유형자산 11  5.대손상각비 36

 10.무형자산 12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1.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1.이자수익 39

 2.매입채무(기타) 16  2.배당금수익 40

 3.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3.채무면제익 53

 4.차입금(기타) 18  4.기타영업외수익 41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1.이자비용 43

Ⅲ.자 본 금 총 계 21  2.기타영업외비용 44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8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2)이익잉여금 25

   3)기      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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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작성요령

1. 거주자의 과세연도와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거주자의 과세

기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상황

표를 작성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

고, 각각 적용한 환율은 ⑦적용환율, ⑧적용환율에 기재합니다.

   (기재 예 :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3. ⑥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재합니다. 

4. 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

관계기업뿐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준용

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항목에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투자유가증권」에 기재합니다.

(예 :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대상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

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 증권투자, 대부투자 등 모든 투자금액을 투자 당시의 원화환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누계금액 

기준임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작성⋅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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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008.1.31.개정)

①성  명

해외지사 명세서
 ③거주자 과세연도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Ⅰ. 해외지사 설치 현황(총계)                                           

④전기말 가동 지사수

당기 설치 변동사항
⑦당기말 가동 지사수

  (④+⑤-⑥)
⑤신설 지사수 ⑥폐쇄 지사수

Ⅱ. 개별 해외지사 현황(해외지사별 각각 작성)

 1. 해외지사 기본사항                                                       

⑧해외지사명 ⑨현지기업고유번호 ⑩소재지국

    해외지사소재지     설립일자      .   .   .

    설립형태

 1.지점

 2.사무소

 3.해외개인사업

    업종

  (업종코드) (            )

    직원수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사 경영현황                                                         (단위 : 원)

 가. 해외지사 요약대차대조표

(⑯적용환율 :              )

 나. 해외지사 요약손익계산서

(⑰적용환율 :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및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법인세 15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3. 폐쇄 여부

⑱폐쇄일자 ⑲회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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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및 과세기간 중 

폐쇄한 지점, 연락사무소, 해외개인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각각 적용한 

환율은 ⑯적용환율, ⑰적용환율에 기재합니다.

   (기재 예 :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2. ⑨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재합니다.

3. ⑬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3.해외개인사업”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⑮직원수는 본점파견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기재하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⑬설립형태 중 “1.지점”,“3.해외개인사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혹은 거주자 본인)이 해외지사로 송금한 

경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7. ⑲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거나 해외개인사업을 청산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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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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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08. 5. 7.제정)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주민등록번호 ③취득(소유)자
  성  명

④주소 ⑤전화번호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부동산
소재지

⑥국가 ⑦신고수리은행 ⑧신고수리번호
⑨소재지

⑩취득일자 년    월    일 ⑪취득목적  □ 주거용  □ 투자용
⑫부동산의 종류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나대지□ 기타□
⑬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⑭소유지분           %

⑮총 취득금액(A)=(B+C)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⑯국내에서 송금액(B) 현지통화 :                        (원화환산 :￦               )
⑰현지조달금액(방법)(C)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2. 공동취득인 경우
⑱공동취득자성명
⑲주민등록번호
⑳본인과 관계
    소유지분 % % %

 3. 투자운용(임대) 명세                                                   (금액단위 : 원)

    층․호수 임차인 임대수입 등 명세
    상호(성명)

    개시일
 (입주일)

    종료일
 (퇴거일)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

  합    계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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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이 명세서는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건에 대하여 취득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제출하여
야 합니다.

  1. ⑥, ⑨ : 부동산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⑬ :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기재(면적단위는 부동산등기부상의 면적단위로 기재)

하고,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기재합니다.

  3. ⑭ :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신고인의 소유지분 비율을 기재합니다.

  4. ⑮, ⑯, ⑰ :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작성하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시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 )내 기재합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기재

  5. ⑱～     :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기재합니다.

  6.      : 취득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1.1.)을 기재합니다.

  7.      : 당해 과세연도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재합니다.

  8.     ,     ,      :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단,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는 신고인의 소유지분(⑭)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첨부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에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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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

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

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64조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제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

 1. ❶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②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❸세무대리인란을 적습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장ㆍ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❺～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ꊝꊦ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ꊝꊦ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5. ꊝꊧ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ꊝꊨ세액감면명세서ㆍꊝꊩ세액공제명세서ㆍꊝꊪ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

성합니다).

 7. ꊝꊫ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ꊝꊬ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❹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쪽의 ꊝꊭ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

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3쪽의 ꊝꊮ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쪽의 ꊝꊯ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

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ꊞꊦ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10.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각 서식에서 적을 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2.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   )   5. 소득공제신고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7.「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4. 조정계산서               (   )   8. 그밖의 첨부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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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ꊊꊓ종합소득금액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3. ꊊꊔ소득공제란: ꊝꊧ소득공제명세서의  ꊊꊛ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4. ꊊꊕ과세표준란: ꊊꊓ종합소득금액에서 ꊊꊔ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ꊊꊖ세율ㆍꊊꊗ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

는 제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6. ꊊꊘ세액감면ㆍꊊꊙ세액공제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ꊝꊨ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 합계 

또는 ꊝꊩ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7. ꊊꊛㆍꊍꊗ가산세란:「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소득세법」제81조ㆍ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ꊊꊛ가산세는 ꊝꊫ가산세명세서의 ⑰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ꊋꊒㆍꊍꊘ추가납부(환급)세액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계

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ꊋꊒ추

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ꊍꊘ추가납

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9. ꊋꊔㆍꊍꊚ기납부세액란: ꊝꊬ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ꊊꊘ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10. ꊋꊕ납부(환급)할 총세액란: ꊋꊓ합계 금액에서 ꊋꊔ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그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제1쪽 10. 참조).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ꊋꊖ분납할 세액란에 적고, 신고기한 

이내 납부하여야 할 나머지 세액(ꊋꊕ－ꊋꊖ)을 ꊋꊗ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란에 적습니다.

 11. ꊌꊓ주민세의 과세표준란: ꊋꊓ종합소득세 합계란을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ꊌꊕ산출세액을 계산합

니다. ꊌꊖ기납부세액(ꊌꊖ)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ꊋꊔ)－중간예납세액(ꊝꊬ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 × 10%

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ꊍꊓ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

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ꊉꊚ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ꊍꊕ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ꊍꊙ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ꊍꊖ＋ꊍꊗ－ꊍꊘ)의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2008년 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8 0 4,600만원 초과 26  522만원

1,200만원 초과 17 108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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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8.4.29> (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ㆍ시 구ㆍ군 동ㆍ읍ㆍ면 가ㆍ리 번지 호 아파트ㆍ

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 대 전 화  ⑦전자우편주소 

 ⑧신 고 유 형 ꊺꋄ자기조정 ꊺꋅ외부조정 ꊺꋆ성실납세 ꊻꋃ간편장부 ꊼꋄ추계－기준율 ꊼꋅ추계－단순율 ꊽꋃ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ꊱ복식부기의무자                 ꊲ간편장부대상자              ꊳ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ꊺꋃ정기신고   ꊻꋃ수정신고   ꊼꋃ경정청구   ꊽꋃ기한후신고   ꊾꋃ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ꊉꊘ대리구분 ꊱ기장 ꊲ조정 ꊳ신고 ꊉꊙ관리번호 - ꊉꊚ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ꊊꊓ
소    득    공    제 ꊊꊔ
과  세  표  준(ꊊꊓ－ꊊꊔ) ꊊꊕ ꊌꊓ ꊍꊓ
세                  율 ꊊꊖ ꊌꊔ 10% ꊍꊔ
산    출    세    액 ꊊꊗ ꊌꊕ ꊍꊕ
세   액   감   면 ꊊꊘ
세    액    공    제 ꊊꊙ
결 정 세 액(ꊊꊗ－ꊊꊘ－ꊊꊙ) ꊊꊚ ꊍꊖ
가        산        세 ꊊꊛ ꊍꊗ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ꊋꊒ ꊍꊘ

합    계(ꊊꊚ＋ꊊꊛ＋ꊋꊒ) ꊋꊓ ꊍꊙ
기   납   부   세   액 ꊋꊔ ꊌꊖ ꊍꊚ
차

감

납부(환급)할 총세액(ꊋꊓ－ꊋꊔ) ꊋꊕ ꊌꊗ ꊍꊛ
분 납 할  세 액(45일 내) ꊋꊖ ꊎꊒ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ꊋꊕ－ꊋꊖ) ꊋꊗ ꊌꊘ ꊎꊓ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

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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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4쪽)

❺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11ㆍ12ㆍ13ㆍ15)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1

   나.「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12

   다. 그밖의 이자소득: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3. ②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

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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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5쪽)

 ❺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원천징수된

소득세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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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6쪽)

❻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21～28)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

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습니다.

  나. 기준금액(4천만원)에 관계없이 전체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2

     ※ 기준금액(4천만원) 이내의 배당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ㆍ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

  다.「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26

  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 27

  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 에 의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8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

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법인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5. ⑤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대상금액란: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ㆍ배당소득(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음

7. ⑦배당가산액란: [⑥대상금액×가산율(100분의 15)]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배당소득금액란: [⑤배당액＋⑦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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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7쪽)

  ❻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원천징수된

소득세
③법    인    명

⑥

대상금액

⑦가산액

(⑥×15/100)④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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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8쪽)

❼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ㆍ40)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30

나. 사업소득: 40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③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는 “1” 국외는“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

→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⑧총수입금액란 및 ⑩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ꊉꊙ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⑥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다. 성실납세: 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6. ⑦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

 7. ⑨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신고서 제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⑧총수입금액에서 ⑩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소득금액란: ⑧총수입금액에서 ⑨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ꊝꊮ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ꊊꊓ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⑪과세기간개시일ㆍ⑫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 31”로 기재합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기재하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0. ⑬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⑭특수관계자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가 있는 경우로서「소득

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

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⑮일련번호란: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3. ꊉꊘ상호(성명)ㆍꊉꊙ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ꊉꊚ소득세ㆍꊉꊛ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하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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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9쪽)

 ❼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②일   련   번   호

③사

  업

  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상              호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신 고 유 형 코 드

⑦주  업  종  코  드

⑧총  수  입  금  액

⑨필    요    경    비

⑩소 득 금 액(⑧－⑨)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ꊉꊕ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ꊉꊖ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ꊉꊘ상호(성명)
ꊉꊙ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ꊉꊚ소득세 ꊉꊛ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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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10쪽)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코드를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코드

    ⑴ 갑종(국내)근로소득(미국군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51

    ⑵ 미국군근로소득(미국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2

    ⑶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3

    ⑷ 을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을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5

    ⑸ 을종근로소득(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6

    ⑹ 을종근로소득[⑷ㆍ⑸ 외의 을종근로소득]: 57

       ※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0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

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지급

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

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

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7. ⑦소득금액란: ⑤총수입금액에서 ⑥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소득세ㆍ⑨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적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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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11쪽)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금액 ⑥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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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12쪽)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별 소득금액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ㆍ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소득세

법」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ㆍ❼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명세서의 ꊉꊒ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 및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

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

득금액의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ꊝꊦ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2. ②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란: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

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

제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소득세법」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

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

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이

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

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에

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ꊝꊦ
이월결손금명세서의 ②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ꊝꊦ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발생과세기간ㆍ②발생금액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2. ③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

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

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

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그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

을 적습니다.

6. ⑦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129

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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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ㆍ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수입배당금액(「조세특례

제한법」제104조의1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
득(「소득세법」제17조제1
항제6호의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ꊝꊦ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30)

사업소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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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14쪽)

ꊝꊧ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⑨)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①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해당 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나. ②추가공제(③～⑧)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③70세 이상인 자란에 1인당 150만원을 공

제하고, 65세 이상인 자는 ④65세 이상인 자란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장애인
란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
는 경우 ⑥부녀자란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직계비
속이 있는 경우에는 ⑦6세 이하인 자란에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적습니다. ⑧해당 과세기간
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
조).

  다. ⑩다자녀 추가공제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
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제51조의 2).

2. ⑫～⑫의1란:「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합니다)는 ⑫란에서 공제하고 그 밖의 각 연
금법 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ㆍ부담금은 ⑫의1란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
51조의 3).

3. ⑬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
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금소득범위내에서 200만원한도로 공제합니다.(「소득세
법」 제51조의 4)

4. ⑭퇴직연금소득공제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ㆍ「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 중 연 3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5. 특별공제(⑮～ꊊꊔ)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⑮보험료공제ㆍ⑯의료비공제ㆍ⑰교육비공제ㆍ⑱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합니다)에 한하

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및 제14항).
  나. ⑲기부금공제란: 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 또는 ㉡을 한도로 합니다.)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

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제52조제6항ㆍ제10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10%+[종합소득금액×10%(2009.12.31까지는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20%(2009.12.31까지는 15%)
      ㉠과 ㉡의 종합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 등 선순위공제대상 기부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입니다.
  다. ⑳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란: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ㆍ장례

ㆍ이사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9항).
  라. ꊊꊓ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⑮보험료공제란 내지 ⑳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란의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표준공제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소득세법」제52조 제1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
우에는 60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소득세법」제52조제11항).

  마. ꊊꊔ특별공제합계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⑮보험료공제란 내지 ⑳혼인ㆍ장례비ㆍ이사비공제란의 합계액 또
는 ꊊꊓ표준공제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⑯의료비공제, ⑰교육비공제, ⑲기부금공제, ꊊꊓ표준공제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
득이 없는 경우에는 ⑲기부금공제와 ꊊꊓ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ꊊꊕ기본공제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7.「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ꊊꊖ～ꊊꊚ)는 관련 조문(제목)을 ꊊꊖ「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ꊊꊘ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ꊊꊙ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
록번호를 적고, ꊊꊗ코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8.「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
만원을 초과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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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ꊝꊧ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기   본   공   제( 명) ⑮보   험   료   공   제

②

추가

공제

③70세 이상인 자( 명) ⑯의   료   비   공   제

④65세 이상인 자( 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⑲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하인 자( 명) ⑳혼인ㆍ장례ㆍ이사 비 공 제

⑧출 생ㆍ입 양 자(     명)

⑨      계     (③～⑧)

⑩다 자 녀 추 가 공 제 ꊊꊓ표      준      공     제

⑪인 적 공 제 합 계(①＋⑨＋⑩)

ꊊꊔ
특별공제 

합    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⑳ 또는 ꊊꊓ)ꊉꊔ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사업자

(⑯+⑰+⑲+ꊊꊓ)

⑫의1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⑬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⑲+ꊊꊓ)⑭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ꊊꊕ기 본 공 제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

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직계비속의 배우자=7 (4, 5, 6, 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ꊊꊖ「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ꊊꊗ코

드
ꊊꊘ금   액 ꊊꊙ사업자등록번호

ꊊꊚ「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ꊊꊛ(⑪＋ꊉꊔ＋ꊉꊔ의1＋⑬＋⑭＋ꊊꊔ＋ꊊꊚ)
는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ꊊꊗ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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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16쪽)

ꊝꊨ세액감면명세서 및 ꊝꊩ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

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해당 법 조문(제목)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

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나.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제56조)는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❹배당

세액공제의 ꊋꊛ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

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

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는 제

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❹배당세액공제의 ꊍꊙ란

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라 지급조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4. ③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

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5.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ꊝꊪ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

(제목)을 적습니다[예 :「조세특례제한법」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2.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3. ③연도란 및 ④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당기 환입액 및 ⑥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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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17쪽)

 ꊝꊨ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ꊝꊩ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ꊝꊪ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②코드 는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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ꊝꊫ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무신고가산세ㆍ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

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

2. 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3/10,000을 적용합니다.

3. ⑥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소득세법」제81조제4

항).

4. ⑩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

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제81조제8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

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

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란 :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사

업용계좌 미사용금액중 큰금액에 0.5/100을 적용합니다.

6. ①무신고가산세ㆍ②과소신고가산세ㆍ③초과환급신고가산세ㆍ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국세

기본법」제4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7. ⑤보고불성실가산세ㆍ⑥증빙불비가산세ㆍ⑦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⑧사업장현황신고불

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ꊝꊬ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

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ㆍꊊꊓ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ㆍ농어

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이자소득란: ❺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ㆍꊊꊖ사업소득란: ❼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ꊉꊚ란의 합계액과 ꊉꊛ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

니다.

7. ⑧ㆍꊊꊗ근로소득란: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

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연금소득ㆍ⑩기타소득란: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⑪ㆍꊊꊘ기납부세액 합계란: ①중간예납세액란 내지 ⑩기타소득란의 소득세 금액을 합계하여 ⑪

란에 기재하며, ꊊꊓ수시부과세액란 내지 ꊊꊗ근로소득란의 농어촌특별세금액을 합계하여 ꊊꊘ란에 

적습니다.



135

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19쪽)

 ꊝꊫ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 준 금 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5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 환급세액 40/100

(5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 환급세액 10/100

④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5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동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사 용

미 개 설ㆍ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5/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5/100

⑫신 용 카 드 매 출    전 
표 미 발 급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원 천 징 수 납 부 불 성 실 미 납 세 액 10/100한도

ꊉꊘ납 세 조 합 불 납 미 납 세 액 5/100

ꊉꊙ  합   계

 ꊝꊬ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ꊊꊓ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ꊊꊔ
배 당 소 득 ⑥ ꊊꊕ
사 업 소 득 ⑦ ꊊꊖ
근 로 소 득 ⑧ ꊊꊗ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계 ⑪ ꊊ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136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0쪽)

ꊝꊭ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은「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
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ꋏ 또는 ꋐ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ꋏ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
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ꋐ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
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
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
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ㆍ‘26’ 코드 “⑤배당액”란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
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15/100)을 적습니다.

7. ⑬ㆍꊊꊖㆍꊋ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
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
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ꊊꊚㆍꊋꊙ의 산출세액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
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큰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ꊉꊗㆍꊊꊗㆍꊋꊖ 소득공제란: ꊝꊧ소득공제명세서의 ꊊꊛ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ꊉꊛㆍꊊꊕㆍꊋꊔ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
융소득은 14/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ꋑ배당세액공제: ꊋꊛ란은 ⑫와 [(ꊋꊒ-ꊊꊛ)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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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1쪽)

ꊝꊭ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ꋎ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비영업대금이익  ⑤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  ⑦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

 ④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배당소득 합계(⑤＋⑥＋⑦)

ꋏ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ꋐ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ꊋꊓ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ꊉꊒ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ꊋꊔ[ꊋꊓ×(14/100, 15/100)]

 ꊉꊓ기준초과금액(⑨－⑩)  ꊋꊕ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ꊉꊔ배당가산액  ꊋꊖ소득공제

 ꊉꊕ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ꊋꊗ과세표준(ꊋꊕ－ꊋꊖ)

 ꊉꊖ종합소득금액(⑪＋ꊉꊔ＋ꊉꊕ)  ꊋꊘ기본세율

 ꊉꊗ소득공제  ꊋꊙ산출세액

 ꊉꊘ과세표준(ꊉꊖ－ꊉꊗ)  ꊋꊚ종합소득산출세액(ꊋꊔ＋ꊋꊙ)

 ꊉꊙ기본세율

 ꊉꊚ산출세액

 ꊉꊛ[⑩×(14/100, 15/100)]

 ꊊꊒ비교산출세액계(ꊉꊚ＋ꊉꊛ)

 ꊊꊓ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ꊊꊔ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⑨－①)

 ꊊꊕ[ꊊꊔ×(14/100, 15/100)]

 ꊊꊖ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ꊊꊗ소득공제

 ꊊꊘ과세표준(ꊊꊖ－ꊊꊗ)

 ꊊꊙ기본세율

 ꊊꊚ산출세액

 ꊊꊛ비교산출세액 계(ꊊꊓ＋ꊊꊕ＋ꊊꊚ)

 ꊋꊒ종합소득산출세액(ꊊꊒ와ꊊꊛ 중 큰 금액)

ꋑ 배당세액공제

 ꊋꊛ[ꊉꊔ와 (ꊋꊒ－ꊊꊛ) 중 작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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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2쪽)

ꊝꊮ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ꊊꊔ란부터 ꊋꊙ란까지 및 ⑩란부터 ꊊꊓ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 부동산임대소득은 “30”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40”으로 한다.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

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ㆍ⑧업종코드

ㆍ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업

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ꊊꊔ～ꊊꊗ)과 임차료(ꊊꊘ～ꊊꊛ)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ꊊꊕㆍꊊꊙ란

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ꊊꊖㆍꊊꊚ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

는 금액은 ꊊꊗㆍꊊꊛ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ꊋꊒ～ꊋꊕ)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ꊋꊓ란에 적

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관련 증빙서류

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ꊋꊕ란에 적습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ㆍ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

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ꊋꊖ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8. ⑭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9. ꊉꊚ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ꊉꊛ금액란: 1에서 ꊉꊚ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ꊊꊒ비교소득금액란: ꊉꊛ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ꊊꊓ소득금액란: ꊉꊙ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ꊉꊙ란의 기준소득금액과 ꊊꊒ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ㆍ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

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36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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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3쪽)

ꊝꊮ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

준

소

득

금

액

필

요

경

비

주

요

경

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ꊋꊖ)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⑭)

  ꊉꊘ 필요경비 계 (⑬＋ ⑮)

 ꊉꊙ 기준소득금액 (⑨-ꊉꊘ)(“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ꊉꊚ 단순경비율(%)

ꊉꊛ 금액[⑨×(1－ꊉꊚ)]

ꊊꊒ 비교소득금액 (ꊉꊛ×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ꊊꊓ 소득금액 (ꊉꊙ 또는 ꊊꊒ 중 작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ꊊꊔ ꊊꊕ ꊊꊖ ꊊꊗ
임 차 료 ꊊꊘ ꊊꊙ ꊊꊚ ꊊꊛ
인 건 비 ꊋꊒ ꊋꊓ ꊋꊔ ꊋꊕ

계(ꊋꊖ＝⑪) ꊋꊖ ꊋꊗ ꊋꊘ ꊋꊙ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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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4쪽)

ꊝꊯ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

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ꊉꊓ주택등매매차익란: 1세대2주택 이상인 자 등의 주택등매매차익을 말하며, 주택등매매차

익의 계산은 매매가액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필요

경비와 양도소득공제금액(250만원,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합

니다)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⑥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4. ⑦산출세액란: ꊉꊘ란과 ꊉꊙ란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5. ⑧종합소득금액 합계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①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제7쪽의 ⑧배당소득금액란의 합

계액ㆍ제9쪽의 ⑧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③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

니다.

  다. ②필요경비란: ①총수입금액에서 ③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④소득공제란: 제15쪽의 ꊊꊛ소득공제 합계란의 금액과 동일하며, ꊉꊒ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금액란의 ④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도 같아야 합니다.

6. ꊉꊒ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은 ⑫2주택매매차익란부터 ꊉꊗ미등기주택등매매차익란까지

를 먼저 작성한 후 ⑧종합소득금액합계에서 차감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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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5쪽)

ꊝꊯ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⑧종합소득

 금액 합계

주택등매매차익 구분

⑨합계

(ꊉꊒ＋ꊉꊓ)

ꊉꊒ주택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주택등매매차익

ꊉꊓ합계

(ꊉꊔ+ꊉꊕ+ꊉꊖ+

ꊉꊗ)

ꊉꊔ2주택

매매차익

ꊉꊕ3주택

매매차익

ꊉꊖ비사업  

  용토지

ꊉꊗ미등기

자산매매

차익

①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②필 요 경 비

③소 득 금 액

④소 득 공 제

 (양도소득공제)
250만원 250만원 0

⑤과 세 표 준

⑥세       율

(8～35%, 50%, 

60%, 70%)

8～35% 8～35% 50% 60% 60% 70%

⑦산 출 세 액
ꊉꊘ ꊉꊙ ꊉꊚ ꊉꊛ ꊊꊒ ꊊꊓ ꊊꊔ ꊊꊕ

※ 참고사항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

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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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6쪽)

ꊞꊦ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
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ꋏ 또는 ꋐ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ꋏ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
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ꋐ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3’코드ㆍ‘26’코드 “⑤배당액”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⑤ㆍ⑥ 외의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
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
득×15/100]을 적습니다.

7. ⑬ㆍꊋꊒㆍꊌ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
액을 적습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소득세법」제17조제1
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
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ꊋꊖㆍꊋꊚㆍꊌꊚㆍꊍꊕ의 산출세액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
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ꊉꊗㆍꊋꊓㆍꊌꊗ 소득공제란: ꊝꊧ소득공제명세서의 ꊊꊛ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ꊉꊛㆍꊊꊛㆍꊌꊔ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
생한 금융소득은 14/100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ꋑ배당세액공제: ꊍꊙ란은 ꊉꊔ와 [(ꊌꊒ－(ꊋꊗ와 ꊋꊛ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2. ꊊꊓㆍꊍꊒ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의 ③소득금액의 ꊉꊓ합계
(ꊉꊔ+ꊉꊕ+ꊉꊖ+ꊉꊗ)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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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⑴] <개정 2008.4.29> (27쪽)

ꊞꊦ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배당소득 합계(⑤＋⑥＋⑦)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ꊌꊓ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ꊉꊒ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ꊌꊔ[ꊌꊓ×(14/100, 15/100)]

ꊉꊓ기준초과금액(⑨－⑩) ꊌꊕ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ꊉꊔ배 당 가 산 액 ꊌꊖ종합소득금액(ꊌꊕ)

ꊉꊕ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ꊌꊗ소 득 공 제

ꊉꊖ종 합 소 득 금 액(⑪＋ꊉꊔ＋ꊉꊕ) ꊌꊘ과 세 표 준(ꊌꊖ－ꊌꊗ)

ꊉꊗ소 득 공 제 ꊌꊙ기 본 세 율

ꊉꊘ과 세 표 준(ꊉꊖ－ꊉꊗ) ꊌꊚ산 출 세 액

ꊉꊙ기 본 세 율 ꊌꊛ비교산출세액 계(ꊌꊔ＋ꊌꊚ)

ꊉꊚ산 출 세 액 ꊍꊒ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ꊉꊛ[⑩×(14/100, 15/100)] ꊍꊓ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ꊌꊘ－ꊍꊒ)

ꊊꊒ비교산출세액 계(ꊉꊚ＋ꊉꊛ) ꊍꊔ기 본 세 율 

ꊊꊓ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ꊍꊕ산 출 세 액 

ꊊꊔ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ꊉꊘ－ꊊꊓ) ꊍꊖ주택등매매차익세액(제25쪽 ꊉꊛ란 금액)

ꊊꊕ기 본 세 율 ꊍꊗ비 교 산 출 세 액(ꊌꊔ＋ꊍꊕ＋ꊍꊖ)

ꊊꊖ산 출 세 액 ꊍꊘ종합소득산출세액(ꊌꊛ와 ꊍꊗ 중 큰 금액)

ꊊꊗ주택등매매차익세액(제25쪽 ꊉꊛ란 금액)    배당세액공제액

ꊊꊘ비교산출세액(ꊉꊛ+ꊊꊖ＋ꊊꊗ) ꊍꊙꊉꊔ와 [(ꊌꊒ－(ꊋꊗ와 ꊋꊛ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ꊊꊙ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ꊊꊚ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ꊊꊛ[ꊊꊚ× (14/100, 15/100)]

ꊋꊒ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ꊉꊕ)

ꊋꊓ소 득 공 제

ꊋꊔ과 세 표 준(ꊋꊒ－ꊋꊓ)

ꊋꊕ기 본 세 율

ꊋꊖ산 출 세 액

ꊋꊗ비교산출세액 계(ꊊꊙ＋ꊊꊛ＋ꊋꊖ)

ꊋꊘ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ꊋꊔ－ꊊꊓ)

ꊋꊙ기 본 세 율

ꊋꊚ산 출 세 액

ꊋꊛ비교산출세액 계(ꊊꊗ＋ꊊꊙ＋ꊊꊛ＋ꊋꊚ)

ꊌꊒ종합소득산출세액
(ꊊꊒㆍꊊꊘㆍꊋꊗㆍꊋꊛ 중 큰 금액)



144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08.4.29>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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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전 화 번 

호
② 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 과   세   표   준
   (④＋⑤－⑥)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감   면   세  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수정신고가산세 등
⑮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ꊉꊘ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ꊉꊙ 분납(물납)할 세액
ꊉꊚ 자 진 납 부 세 액
ꊉꊛ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ꊊꊒ 소득세 감면세액 ꊊꊛ 소득세 자진
  납부할 세
액ꊊꊓ 세          율
ꊋꊒ 세       율ꊊꊔ 산  출  세  액 ꊋꊓ 산 출 세 액
ꊋꊔ 자진납부세액ꊊꊕ 수정신고가산세등 ꊋꊕ 환 급 세 액ꊊꊖ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환급금 계좌신고ꊊꊗ 자진납부할 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ꊋꊖ 금융기관명ꊊꊘ 분 납 할  세 액
ꊋꊗ 계 좌 번 호ꊊꊙ 자진납부 세액

ꊊꊚ 환  급  세  액        세무서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접수일자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및 부표3,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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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 ②양수인란 :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
지로 작성합니다.

   ※ 양도자와의 관계 예시 :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3. ③세율구분란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

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상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
니다

 4. ⑥양도소득기본공제란 :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
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말합니다).

 5. ⑨산출세액란ㆍ⑩감면세액란ㆍ⑪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⑫예정신고세액공제란 :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
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ꊉꊕ원천징수세액공제란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⑭수정신고가산세 등란 : 수정신고가산세ㆍ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⑮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 :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0. ꊉꊘ자진납부할세액란부터 ꊉꊛ환급세액란까지 :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환급금 계좌신고(ꊋꊖㆍꊋꊗ)란 :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서식)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아. 비사업용토지
  자. 미등기양도

1-10
1-15
1-20
1-21
1-22
1-25
1-28
1-26
1-30

 9～36% 누진세율
 40%
 50%
 50%
 50%
 60%
 60%
 60%
 7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12
1-27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60%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1-91  10%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2-10
2-15
2-20

 9～36% 누진세율
 40%
 50%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61
2-64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62
2-10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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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08.4.29>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④양 도 일 자
⑤취 득 일 자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개별ㆍ공동주택
상업용ㆍ오피스텔
일반건물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개별ㆍ공동주택
상업용ㆍ오피스텔
일반건물

ꊊꊓ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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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세율구분란 :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
재
지
구
분

소재지
세
율
구
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
외)

비사업용
토지과다
보유법인
주식국

내
국
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입주
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주택이상
의 주택

(부수토지포
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
등
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코드1 2 코드 10 15 20 21 22 25 28 26 30 10 15 20 10 27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⑥총면적란 :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4. ⑦양도면적란 :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5. ⑩취득가액란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ꊊꊓ)/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

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6. ⑪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7. ⑫기타 필요경비란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8.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3년 이상 : 10%,   5년 이상 : 15%,   10년 이상 : 30%,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 45%
   ※ 미등기자산 및  50% 또는 60%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2주택 이상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9. ⑯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0. ⑰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⑱건물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개별ㆍ공동주택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일반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2. ⑲토지란 :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⑳건물란 : ⑱건물란의 작성요령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전에 취득한 경우 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4. ꊊꊓ토지란 :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
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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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개정 2007.4.17>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종목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득유형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득일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요경비

⑬양도소득금액(⑧-⑪
-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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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주식종목명란 :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 주권상장법인주식, 코스닥상장법인주식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하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

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식
종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

양도분)

국외
주식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
기업

기
타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코드 11 12 13 31 32 33 21 22 23 41 42 43 51 62 61
4. ④취득유형란 :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 양도주식수를 기재하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

득유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7. ⑧양도가액란 :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기재합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

을 기재합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9. ⑫필요경비란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 장외주식(중소기업) 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 11     다. 취득유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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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개정 2008.4.29> (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
득
가
액

①타인으로
부터 매입
한 자산

매 입 가 액
취 득 세
등 록 세

기타 
부대
비용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

소    계
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

③가산
  항목

취득시
쟁송비

변호사비용
기타비용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기  타
소 계

④차감
  항목 감 가 상 각 비
⑤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기
타 
필
요
경
비

자
본
적
지
출
액
등

⑥자본적
  지출액

용 도 변 경ㆍ개 량ㆍ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피 난 시 설 등 설 치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 
상 복 구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자산가치 증가 등
수 선 비
기             타
소 계

⑦취득후
 쟁송비용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 화해비용

⑧기타
  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토지 장애 철거비
도로시설비 등
사방사업소요비용
기 타
소 계

⑨계 (⑥+⑦+⑧) 

양
도
비
등

⑩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 각 차 손
⑫계 (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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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2쪽)

작   성   방   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2. ①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합니
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가산항목란: 취득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을 적습니다.

5. ④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⑩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권 매매차손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
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 유의사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⑩번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란 기타필요경비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⑫번 기타 필요경비
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명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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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개정 2008.4.29> (3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일련
번호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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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제10호서식] <개정 2008.4.30> (앞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              ) ⑤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                    )

증     여     재     산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

(면적)
⑬단  가 ⑭금      액국외재산국가명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⑮ 증   여   재   산   가   액 ꊋꊕ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세액
공제

ꊋꊖ세액공제 합계⑯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ꊋꊗ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⑰비  과  세  재  산  가  액
ꊋꊘ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과 세

가 액
불산입

⑱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ꊋꊙ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⑲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ꊋꊚ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⑳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ꊊꊓ채            무            액 ꊋꊛ신고불성실가산세
ꊊꊔ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⑯-⑰-⑱-⑲-⑳-ꊊꊓ)

ꊌꊒ납부불성실가산세
증여
재산
공제

ꊊꊕ배 우 자 ꊌꊓ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ꊋꊔ-ꊋꊕ-ꊋꊖ+ꊋꊗ+ꊌꊒ)ꊊꊖ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신청일자ꊊꊗ그 밖의 친 족
ꊌꊔ연부연납ꊊꊘ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ꊌꊕ물   납ꊊꊙ감 정 평 가 수 수 료
현금 ꊌꊖ분   납ꊊꊚ과세표준(ꊊꊔ-ꊊꊕ-ꊊꊖ-ꊊꊗ-ꊊꊘ-ꊊꊙ)

ꊌꊗ신고납부ꊊꊛ세                     율
ꊋꊒ산     출     세     액
ꊋꊓ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

ꊋꊔ산  출  세  액   계(ꊋꊒ+ꊋꊓ)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
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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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고시 및 신고서식)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에 해당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

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⑯「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상 ⑯ 증여재산가액과 ⑰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또는 ꊊꊓ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ꊊꊓ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ꊊꊕ배우자란부터 ꊊꊗ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ꊊꊛ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8. ꊋꊛ신고불성실 가산세란 및 ꊌꊒ납부불성실 가산세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ꊌꊖ분납란은 납부할 금액(ꊋꊔ-ꊋꊕ-ꊋꊖ)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ꊌꊗ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10%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ꊋꊒ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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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08.4.30>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 

재산구분
② 

재산종류

③ 소  재  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④ 

수량(면적)

⑤   
단 가

⑥ 
평가가액

⑦ 
평가기준국외재산

국가명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작성방법
  1. ①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ㆍ⑯ㆍ⑰ㆍ⑱ㆍ⑲ㆍ⑳의 해당번호를 적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적습니다.

  2. 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소재지「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본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가이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해외직접투자절차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정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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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직접투자란?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와 행위주1)를 말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주2)도 해외
직접투자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신용상태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래
은행․과세관청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의 
측면에서 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1) 거래와 행위

  1.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주2) 자금의 지급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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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나요? 

해외직접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등 지급수단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본재)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해외법인,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주식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 확장 ․ 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외화증권취득은 ①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②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③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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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즉 ①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의 임원파견 ② 동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 ③ 중요 제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외화대부채권취득은 상기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지급에는 

①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②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③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
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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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직접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다음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공통제출서류」,「추가제출서류」
및「공통확인 및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의 법인과 합작으로 현지법인을 설립(인수 및 지분참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인수의 경우 지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되고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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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절차 개요

        < 투자자 >                                   <외국환은행>

∙ 투자환경조사
∙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조달계획, 수익성검토)

사업준비

∙ 투자환경 등 정보제공
∙ 융자조건 안내
∙ 투자관련계약서 체결방법
∙ 사업계획서 준비 및 절차

제도안내

∙ 사업계획(안) 작성
∙ 관련계약서(안) 작성
∙ 현지국 투자허가 신청
∙ 국내 관련기관 인․허가 신청

사업구체화

∙ 융자대상 확인
∙ 융자조건 상담

대출상담

∙ 현지공장 건설 및 가동

현지사업운영

∙ 대출원리금 회수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포함

사후관리

∙ 사업계획 확정
∙ 현지국 투자허가 취득
∙ 국내 인․허가 취득
∙ 관련계약 체결 등
∙ 현지법인 설립
∙ 자본금납입, 대부투자 실행

사업준비단계

대 출 승 인

대 출 집 행

해외직접투자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 사업계획서
∙ 합자투자계약서
∙ 기타 관련 계약서(안)

일반정보 문의

인터넷 상담신청

전화상담

방문상담

∙ 대출승인신청
∙ 현지국 인․허가서
∙ 국내 인․허가서
∙ 기타 관계계약서

∙ 채권서류

∙ 담 보

∙ 자기자금 송금확인

∙ 송금보고
∙ 증권취득보고
∙ 채권취득보고
∙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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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제출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

  ③ 투자자 확인서류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추가제출서류]
  ① 대부투자시 금전대차계약서
  ② 합작투자시 합작계약서
  ③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④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⑤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관리 수리를 하는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한 

관련서류
  ⑥ 해외직접투자관련 매 송금 시 납세증명서 1부

[보완서류]
  ①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 개인
  ②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 관계 당국 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③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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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현지국의 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시 해외공관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공관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신고를 받지 않는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실제로 영위하는지,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지역 내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대부투자시의 금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종전에는 현지
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1일부터 현지공관장의 확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증기관의 공증만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07. 12. 17일부터는 공증도 받을 필요가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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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 10% 미만으로 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업체와 동반 투자하는 경우 신고방법은?

외국법인과 아무런 특수관계 없이 지분율 10% 미만으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에 
의거 증권취득신고서(지침서식 제7-10호)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일사업에 대한 국내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많은 거주자(투자비율이 같은 경우 자본금 규모가 큰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 각각의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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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물로 투자하고자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항이 있는지요?

해외직접투자는 통화 등 지급수단 외에도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해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자본재와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도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현물투자 신고 시 공통제출서류 외에 현물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현물투자 
명세표를 간인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동 현물투자명세표에 근거하여 세관통관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
제출서류 3)

그러므로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현물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한 현물투자명세표를 첨부하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 합작으로 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물의 구체적 명세(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합작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물투자가액을 국내에서 평가된 원화표시액에서 외화로 환산할 때에는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하며, 부가가치세와 동 현물을 투자
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6)

 한편, 현물투자명세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데, 세관통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후 부득이 
현물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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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납세사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할 경우 공통제출서류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투자자 확인서류가 있습니다. 

투자자 확인서류에는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회사를 설립하여 납세한 사실이 없어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
증명)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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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법인의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를 원인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11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는 공동투자에 해당됩니다. 공동투자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후의 지분율은 반드시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투자 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및 투자자 확인서류를 작성 ․ 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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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지법인 설립 후 또는 설립과 동시에 공장 또는 자회사를 
다른 국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현지법인 설립 후, 설립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공장 또는 자회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신고서 사본, 변경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내용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설립과 동시에 공장 또는 자회사를 다른 국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직접투자 신고 시 자회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지법인이 
공장을 어느 국가에 설치할 것인지는 달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3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나요?

1996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의 제한업종을 폐지하였습니다. 즉 자기
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보다 폭넓게 투자업종을 선택하여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93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북방국가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투자금액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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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교단체, 협회, 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도 관계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성격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① 정관에 해당 
사업의 표시가 있고 ②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컨대, 학교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령과 학교법인 정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8)

비영리법인이 수익 목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등에서 비영리법인에도 동일
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해외 비영리법인에 대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해외직접투자는 불가합니다.

15 이미 신고한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자명, 투자비율, 투자목적, 투자대상국가, 투자금액 등 당초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되거나 현지법인이 자회사나 손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① 신고수리서 내용 중 “투자금액” 항목은 감액인 경우에는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액인 경우에는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고 증액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자의 상호 ․ 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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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투자자금의 송금과 현물반출 방법은?

해외투자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된 내용대로 해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투자자금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지정된 송금은행(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신청)을 통하여 현지법인 계좌 또는 정당한 수취인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하여 수출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수출 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수출승인서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자가 해외투자자금을 송금(현물출자)하였을 경우 송금 증명서류나 수출면장을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즉시 송금(현물출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투자자금은 해외투자 유효기간(1년) 내에 송금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므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 7) 유효기간 내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측 사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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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하려고 할 경우 보고절차 및 
청산자금의 국내회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투자 신고 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현지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국내투자자의 
기업사정 등으로 현지법인을 청산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당해 신고
조건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지침서식 제9-14호)를 신고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 후의 분배잔여재산으로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청산보고를 필한 
후 해외에서 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신고 후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 사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신고수리 유효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실효됩니다.

<참고자료>
  ◦ 해산개시일 : 현지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현지국 법원에 해산등기를 한 날
  ◦ 청산종료일 :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현금 수취를 

종료한 날

  ◦ 보고대상 잔여재산 회수내역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요약대차대조표
    ② 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청산손익
    ③ 회수되어야 할 재산 : (①±②)×한국측 투자비율
    ④ 회수재산내역 : 회수일자별 회수재산의 종류 및 금액
    ⑤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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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류
    ①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
    ③ 잔여재산( 증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 증명서(송금처 명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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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외직접투자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외국환거래법」상의 제재조치
  해외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고조치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1항)

  해외투자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 경우,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제재조치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야 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신용정보관리규약 (2007. 8. 31 개정)의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사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기록보존기간 : 5년
    집중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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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보제공 >

☞ 국내의 해외투자 관련 정보 지원기관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등이 있는 바, 각 기관의 지원정보 내용,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 관 명 지 원 정 보 연 락 처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국별 투자환경, 투자상담, 자금지원, 
해외직접투자 통계 02-3779-6114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국별 투자환경, 파트너 알선, 자금지원 02-769-67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국별 투자환경, 투자상담 02-3460-7114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NIDO) 서울사무소 투자상담, 파트너 알선 02-747-8191

산업연구원
(www.kiet.re.kr) 국별 투자환경 02-3299-3144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국별 무역 ․ 투자환경 02-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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